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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1   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6다28775  양수금

원고,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

피고(선정당사자), 상고인

피고(선정당사자)

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나6382 판결

판 결 선 고 2006. 9. 28.

주       문

상고를 각하한다. 

상고비용은 피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 

이       유

  직권으로 본다. 

 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

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,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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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

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

  기록에 의하면, 원고는 선정자 1, 피고(선정당사자) 등 8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

를 제기하였는데, 위 8인은 제1심에서 피고(선정당사자)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

을 수행하게 한 사실,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, 

피고(선정당사자)는 선정자 1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고, 피고(선정당사자) 본인 

및 나머지 선정자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

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제1심판결 중 피고(선정당사자) 본인에 

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피고(선정당사자)는 선정자 1

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(선정당사자)가 선정자 1

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 

 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

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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